
[별표 6]
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폐기물 유형
요율

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
1.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
2. 사업장폐기

물(건설폐기물

은 제외한다)

가. 불연성 kg당 10원 -

나.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

3.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
비고

1.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.

가. 생활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.

나. 사업장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(다목

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다. 건설폐기물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
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

2.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

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, 폐합성고분자화합물(열경화성수지로 한정

한다), 광재류, 분진류, 폐주물사 및 폐사, 폐내화물, 폐도자기조각, 소각재,

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, 폐촉매(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), 폐

흡착제 및 폐흡수제(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), 폐석고 및 폐석회,

연소잔재물, 폐석재류, 폐패각, 폐토사류, 폐콘크리트류, 폐아스팔트콘크리

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금속류, 폐유리류, 폐타일, 폐전주, 폐소화기

류, 폐전지류, 폐흑연가루를 말한다.

나.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.

다만,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

어려운 폐기물(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

포함한다)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% 미

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.

다.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

물로 본다.

3.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

적용한다.

미신고시 : 과태료 100만원
년말정산후 다음해 3월말일까지 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